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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대법원 “위법 진료 보험금, 

보험사가 의사에 환수 요구 못해” 법무뉴스

의사가 안전성·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

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

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병원에서 

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

다. 작년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

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

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

에 따른 것이다.

대법원 2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A보험사

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

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

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.

B씨는 2014~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

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

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‘맘모톰’ 시술을 하고 

진료비로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. A사는 이 

시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8000

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.

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

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‘임의비

급여 진료’로서 B씨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

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

을 냈다. B씨가 시술하고 받은 진료비는 부당

이득금이며, A사가 B 씨 시술을 받은 이들에

게 보험금으로 돌려준 액수를 B씨가 반환해

야 한다고 주장했다.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

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

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

한다고도 했다.

그러나 법원은 1·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

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

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다. 손해배상 청구의 

경우 “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강행법규에 

위반한 것이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원고가 실

손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사이

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.”며 

기각했다.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는다고 

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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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

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

접 진료비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 

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

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, 그 권리를 행사할

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렸다는 것이다.

‘맘모톰 사건’은 작년 3월 대법원 소부 사건

으로는 2020년 가수 조영남씨의 ‘그림 대작’ 

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변론에 부쳐지기

도 했다.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900억원대

에 달하기 때문이다. 맘모톰 시술은 A사가 소

송을 낸 이후인 2019년 8월 신의료기술평가

를 통과해 비급여진료에 포함됐다.

〈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〉


